
예 산 총 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432,178,218 12,965,347

일반회계 429,254,677 12,877,640

특별회계 2,923,541 87,706

기타특별회계 2,923,541 87,706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9,170 22,775

지하수관리특별회계 59,737 1,792

주차장특별회계 1,948,951 58,469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3,300 1,299
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0,915 327

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1,468 3,044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「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」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353,27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

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